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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산 지 방 법 원

제 8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2가합43556  변상 채권

원       고 한국철도시 공단

자 이사장 A

소송 리인 법 법인 A' 

소송복 리인 변 사 A''

피       고 B

변  종 결 2013. 2. 27.

 결  고 2013. 4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80,396,609원  이에 하여 2010. 10. 5.부  2013. 4. 17. 지 

연 5% 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 연 20%  각  계산한 돈  지 하

라.

2. 원고  나 지 청구를 각한다.

3. 소송 용  1/5는 원고가, 나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4. 1항  가집행 할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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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874,795,642원  이에 하여 2010. 10. 5.부  소장 부본 송달일

지는 연 5% 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 계산한 돈  지

하라.

이 유

1. 사실 

  다  각 사실 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거나, 갑 1 내지 4 증,   1, 2, 6, 

17 증(가지번  있는 것  각 가지번  포함)  각 재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

하여 이를 인 할  있다. 

   가. 원고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 사업(이하 ‘이 사건 사업’이라 한다)  시행하

고, 피고는 2006. 1. 1.부  2009. 6. 15. 지 원고  남지역본부 시 리  소속

 이 사건 사업  구도심구간 용지보상 업 를 담당하 는데, 회계 계직원 등  

책임에 한 법  2조 3  등 규 에 르면  법 에  한 ‘회계 계직원’

에 해당한다.

   나. 피고는 C 주식회사(이하, ‘C’이라 한다) 소  구 구 D 외 7필지(이하 

‘이 사건 각 토지’라 한다)가 이 사건 사업  구도심구간 10-3B 공구에 편입 게 

어 그 용지보상 업 를 담당하 는데,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근 당권 등  

 가압  입등 가 경료 어 있어 그 근 당권이 말소 고 가압 가 해 지 않  

상태에 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 없다는 사실  잘 알고 있었다. 그럼에

도 불구하고, 피고는 C  이사인 C'과 하여  같  근 당권   가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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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 당초보상금(원)
      소유권 상실 소유권 재취득

날짜 소유권자 날짜 보상금(원)

D-5 205,846,530 2009. 9. 11. E 외 1 2010. 3. 29. 164,410,000

D-6 220,733,190 2009. 7. 14. F 2010. 1. 22. 154,713,910

D-5 83,306,600 2010. 5. 6. G 2010. 9. 30. 70,664,000

D-6 78,573,270 〃 〃 〃 90,802,000

D-8 236,599,810 〃 〃 〃 219,219,000

D-9 174,199,860 〃 〃 〃 219,894,000

D-9 88,449,930 〃 〃 〃 73,474,500

D-10 98,116,590 〃 〃 〃 112,360,500

합계 1,185,825,780 1,105,537,910

 등  사실 등  락시킨 채 취득에 른 보상  지  등  작 한 다  

2008. 1. 24.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  계약  체결하고, 그 다 날 이 

사건 각 토지에 하여 소 권이 등 를 경료 았 며, 2008. 1. 31. C' 부   

 임  15인에게 취득 보상  합계 1,185,825,780원  각 지 하 다.

   다.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토지에  근 당권 등이 실행 어 아래  재  

같이 3자들에게 소 권이 각 이 었고, 원고는 재차 이 사건 각 토지를 매 하  

해 3자들에게 보상  합계 1,105,537,910원  각 지 하 다. 

  

   라. 피고는 C'에게  같이 보상  1,185,825,780원  지 한 것과 하여공익

사업 한토지등 취득 보상에 한법 죄  소 어 2012. 1. 4. 구지 법원 

2009고단5226 등 사건에  징역 1  고 았고, 이후 항소심인 구지 법원 2012

노205 사건에  2012. 8. 24. 피고  항소가 각 써  이 그 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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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마. 원고는 C'  상  손해 상 청구소송  하여 승소하 고, 이를 통해 

2011. 12. 28. C' 부  1,185,825,780원  133,542,753원  하 다. 

   . 국토해양부장 , 피고 등  법행 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 소 권  

재취득하  해 지출한 1,105,537,910원에   같이 C' 부  한 133,542,

753원  공 한 971,995,157원 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, 2012. 7. 5. 회계 계직원인 

피고가  같이 국 재산법 11조 1항 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  사실에 

하여 회계 계직원 등  책임에 한 법  4조  6조에 하여 피고  법행

 태양, 도를 참작하여 손해액  90%인 874,795,642원  변상하도  명 하 다.

2. 손해 상책임  생

  가. 청구원인에 한 단

       인 사실에 하면, 피고는 이 사건 사업  구도심구간 토지보상 업 를 

담당하는 자  근 당권 등 사권이  토지는 그 사권이 소멸  후가 아니면 국

재산  취득할  없다는 사실  잘 알고 있었 에도 2008. 1. 24. 사권이  

이 사건 각 토지를 C' 부  취득하여 국 재산 리법 11조 1항  하

고, 그 뒤 이 사건 각 토지에 어 있  근 당권 등이 실행 어 결국 원고는 이 

사건 각 토지를 재취득하  해 1,105,537,910원  지출하게 는 손해를 입게 었

다 할 것이므 , 피고는 불법행  인하여 원고가 입  손해를 상할 가 있다(불

법행 에 한 손해 상청구를 아들이는 이상 택  주장한 변상 청구에 하

여는  단하지 아니한다).

  나. 피고  주장에 한 단

     피고는,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 C'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, 또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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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사업  시 , 사업  집행  인  부당  등 당시  상황에 추어 

피고 는  다해 업 를 행하 므  책임이 없다는 취지  주장한다.

     살피건 ,  1, 2 증  각 재에 하면, 피고  C'이 공모하여 공익사업  

한 토지 등  취득  보상에 한 법  하 다는 에 하여는 죄가 고

어  사실  인 나, 이는 향범  경우 법 상  규 이 용 지 않

는다는 법리에 해 죄가 고  것일 뿐이고 C'  부 한 법  보상  

 인한, 피고는 그 사실  알면  보상  부함  인한 공익사업 한토지등

취득 보상에 한법 죄  각 처벌 았  뿐만 아니라, 앞  본  같이 사권

이  토지는 국 재산  취득할  없다는 사실  알면 도 이 사건 각 토지를 

취득하 고 그  인해 원고  하여  소 권 상실  재취득 용  지출하게 한 

이상, 앞  본  같이 피고가 C'과 공모하여 공익사업 한토지등 취득 보상에

한법 죄를 질 다는 부분에 하여 죄  단 았다 하 라도 불법행  

립에 아 런 해가 지 아니하고, 또한  다해 업 행  하 다는 등  주

장  뒤에  보는  같이 손해 상책임  범 를 한하는 사 일 뿐이므 , 피고

 면책 주장  이  없다. 

4. 손해 상  범

  가. 일  사용자가 피용자  업 행과 하여 행하여진 불법행  인하

여 직  손해를 입게  경우에 있어 , 사용자는 그 사업  격과 규모, 시  

황, 피용자  업 내용과 근 조건  근 태도, 가해행  생원인과 격, 가해행

 이나 손실  분산에 한 사용자   도, 타  사 에 추어 

손해 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  신 상 상당하다고 인 는 한도 내에 만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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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자에 하여 손해 상  청구할  있고( 법원 2009. 11. 26. 고 2009다59350 

결 참조), 피해자  부주 를 이용하여 고  불법행 를 지른 자가  그 피해자

 부주 를 이  자신  책임 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 지 아니하는 

것  그  같  고  불법행 가 득행 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  같  책임  

한  인 하게 면 가해자  하여  불법행  인한 이익  종  보 하게 

하여 공평  이 이나 신 에 하는 결과를 가  이므 , 고 에 한 불

법행  경우에도  같  결과가 래 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  원

에 한 책임  한  얼마든지 가능하다( 법원 2007. 10. 25. 고 2006다16758, 

16765 결 등 참조).

  나. 이 사건에 있어  원고가 피고  불법행  인하여 입  손해액  결국 원고가 

이 사건 각 토지를 재취득하  해 지출한 보상  1,105,537,910원에  C' 부  

한 133,542,753원  공 한 971,995,157원 상당이라 할 것인데, 앞  인 한 사실과 

 3 증  1, 2, 3,   4 증  1 내지 4,  7 증  3, 4, 5,  8 증  1 

내지 8,  9 증  1 내지 20  각 재  변  체  취지를 종합하여 인 는 

다 과 같  사 , 즉 ① 원고는 2006. 8.경 이 사건 사업 본계획 변경  ·

구 도심구간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  조 에 용지보상  추진하  하여 2006. 

11.경 실시계획승인  용지보상 본조사 등  병행 시행하여 일 인 용지보상 

간보다 약 10개월  단축할  있는「경부고속철도 2단계 용지보상 추진 안」  마

하 고, 그 후 행공 이 지연 자 2007 도 용지매입  산  간 내에 집행하

고 2010  경부고속철도 2단계  개통에 차질이 없도  하  하여 용지보상 실

상황  매주 보고  하고 용지보상  신속한 시행  구하는 상황이었 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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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이 사건 사업  구도심구간  남지역본부  거리, 용지보상 량 과다, 다

 민원 생 상  인해 ‘ 구 용지보상 TF ’  운 하  하면  인원  충원하

 하 나 경험자에 한 인 지원이 다소 미 했 며 인 충원 또한 신속히 이

루어지지 못하  것  보이는 , ③  같  상황에  피고는 이 사건 사업  

구도심구간 용지보상 담당자  보상작업  신속하게 처리한 다  그 결과를 상부

에 보고하여야 하  , ④ 피고가 용지보상 업 를 처리하는 과 에  법행 를 

지르  하 나 이  인하여 개인 인 이익 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  보이는 

, 그 에 이 사건 사업  격과 규모, 피고  업 내용과 근 상황, 업  

도, 손해  액  등  사  참작하면, 피고가 부담해야 할 상책임   손해액

 70%인 680,396,609원(= 971,995,157원 × 70%, 원 미만 버림)  한함이 신

이나 손해  공평분담이라는 손해 상 도  이 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.

  다. 소결

     라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 에 한 손해 상  680,396,609원  이에 

하여 불법행 일 이후  원고가 구하는 에 라 2010. 10. 5.부  피고가 이행

 존부  범 에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결 고일인 2013. 4. 17. 지는 민

법이 한 연 5% 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

한 연 20%  각  계산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다.

5. 결

  그 다면, 원고  청구는  인 범  내에  이  있어 인용하고 나 지 청구는 

이  없어 각하 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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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장      사 심

            사 희

            사 이민지


